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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 관 및 참여 업의 연구개발비 출연·부담 준( 12조 3항 )

1. 앙행  연구개발

 출연 

2. 참여 업이 부담 는 연

구개발    부담 

3. 참여 업이 부담 는 연

구개발    부담이 

허용되는 목 및 범

가. 참여 업이 모두 

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

 50퍼 트 이내

나. 참여 업이 모두 견

업인 경우: 총연구개

발  60퍼 트 이내

다. 참여 업이 모두 소

업인 경우: 총연구개

발  75퍼 트 이내

라. 참여 업이 복합  

구 되고, 그  업

 이 3분  1이

인 경우: 총 연구개발

 60퍼 트 이내. 다

만, 참여 업  소

업  이 3분  2 

이상인 경우는 총연구

개발  75퍼 트 이

내  다.

마. 그 밖  경우: 총연구개

발  50퍼 트 이내

가. 참여 업이 업인 

경우: 부담 액  15퍼

트 이상

나. 참여 업이 견 업인 

경우: 부담 액  13퍼

트 이상

다. 참여 업이 소 업인 

경우: 부담 액  10퍼

트 이상

가. 참여 업 소속 연구원

 인건 ( 업  경

우에는  부담액  

50퍼 트 이내, 견

업인 경우에는 70퍼

트 이내)

나. 직 경   보 고 

있는 연구 자재 및 시

, 재료 , 시작품 

작에 요  부품

( 업이 보 고 있

는 연구 자재 및 시

는 업   부담

액  인건 를 외  

액  50퍼 트 이내, 

견 업인 경우에는 

70퍼 트 이내)

※ 고

1. " 소 업"이란 「 소 업 본법」 2조에 따른 소 업  말 다.

2. " 견 업"이란 「 견 업 장촉진 및 경쟁  강 에  특별법」 2조 1

에 따른 견 업  말 다. 

3. " 업"이란 소 업 및 견 업이 아닌 업  말 다. 

4. 연구개발과 가 둘 이상  부과  구 된 경우에는 부과  단  연구개발

 출연ㆍ부담  용 다.

5. 앙행  연구개발  출연   업에 지원되는 액  해당 업 연구

개발  50퍼 트 이  다.


